
붙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관련 법률[ 3] 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「 」

제 조취업지원 대상자 등29 ( )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은  ( " " )① 

다음 각 호와 같다.

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ㆍ 혁명부상자 ㆍ    1. , , , , , 4 19 , 4 19

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, , 

전몰군경 순직군경 ㆍ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  2. , , 4 19 , 

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  3. 1

전몰군경 순직군경 ㆍ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  4. , , 4 19 , 

전상군경 공상군경 ㆍ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    5. , , 4 19 , 

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
제 조취업지원 실시기관30 ( )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.

    2.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20 · ( · ) · ( · )公 私企業體 公 私團體. 

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, 200 .

제 조채용시험의 가점 등31 ( )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

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

하여야 한다( ) .  加點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  1. 10

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. 29 1 1

나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. 29 1 2 4
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  2. 5

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. 29 1 3

나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. 29 1 5

  ② 제항의 1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· · 제 항 1  

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, 

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퍼센트1 . , 40  

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 ) .換算   

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④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

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

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「 」

제 조취업지원16 ( )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, .① 

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( " " ) .② 

순국선열의 유족  1. 



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 2. 

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  3. 

자녀의 자녀 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1 . 

령령으로 정한다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  30③「 」 

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

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( ) .加點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1. 10

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  . 

나 애국지사가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  . 6 1
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. 5

가 애국지사의 가족    . 

나 애국지사가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  . 6 1

다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   . 2 3

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 1 3④ 

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부터 29 3 , 30 , 31 2「 」 

제 항까지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5 , 31 2, 32 , 33 , 33 2, 33 3, 34 , 34 2, 35 2, 

조 제 조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제 항ㆍ제 항 및 제 조를 준용한다 다만36 , 37 , 37 2 1 3 , 38 2 3 39 . , 

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명취업지원 32 34 3 (

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3 ) . 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「 」

제 조취업지원32 ( )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 

취업지원을 한다.

제 조취업지원 대상자 등33 ( )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은  ( " " )① 

다음 각 호와 같다.

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1. 

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2. 

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3. 

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  37 41 37 2② 

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41

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 조취업지원 실시기관34 ( )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.

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1. , , , 



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ㆍ 또는 공ㆍ사단체 ㆍ  2. 20 ( ) (公 私企業體 公
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). , 200 .私團體

사립학교  3. 

제 조채용시험의 가점 등35 ( )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

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

하여야 한다( ) .加點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. 10 : 33 1 1 2
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. 5 : 33 1 3

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  1② 

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1 , 

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1 . , 퍼40

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 ) .換算
제 항과 제 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 1 2 (③ 「

률 제 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16 , 31 , 」 「 」 「

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ㆍ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또는 7 9, 5 18 22」 「 」 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24「 」 

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) 30 (

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) . , 

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  ④ 

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  1 2⑤ 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ㆍ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18「 」

제 조취업지원19 ( ) 국가는 ㆍ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 5 18

취업지원을 한다.

제 조취업지원 대상자 등20 ( )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은  ( " " )① 

다음 각 호와 같다. 

ㆍ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ㆍ 민주화운동희생자  1. 5 18 5 18

ㆍ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2. 5 18

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3. 1

ㆍ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4. 5 18

ㆍ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5. 5 18



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  23 25 1 4 5② 

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에게만 실시한다1 . 

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  23 2 25③ 
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 

제 조취업지원 실시기관21 ( )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.

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1. , , , 

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ㆍ 또는 공ㆍ사단체 ㆍ  2. 20 ( ) (公 私企業體 公
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). , 200 .私團體

사립학교  3. 

제 조채용시험의 가점 등22 ( )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

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

하여야 한다( ) . 加點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1. 10

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. 20 1 1

나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. 20 1 2 4
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. 5

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. 20 1 3

나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. 20 1 5

다 삭제     . 

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  1② 

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1 , 

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퍼1 . , 40

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 ) .換算
제 항과 제 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1 2 (③ 「

에 관한 법률 제 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31 , 16 , 」 「 」 「

법률 제 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또는 특35 , 7 9 」 「 」 「

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24」 

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) 30 (

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) . , 

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  ④ 

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  1 2 , ⑤ 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「 」

제 조의 취업지원7 9( )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 ( " "① 

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) .

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. 

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2. 1 (「

법률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5 1 1 2 )」 

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  3. 

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  30② 「 」 

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

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( ) .加點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. 10 : 1 1
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. 5 : 1 2 3

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 ③ 「

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ㆍ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의 제29 2 3 , 30 , 31 2 5 , 31 2, 32」 

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, 33 , 33 2, 33 3, 34 , 34 2, 35 , 35 2, 36 , 37 , 37

조의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, 38 39 . 「 」 

조의 제 항 중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급ㆍ 급ㆍ 급ㆍ 급 또는 37 2 4 " 29 1 1 1 2 3 4

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5 " "

후유의증환자 로 본다" 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「 」

제 조취업지원18 ( )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 

취업지원을 한다. 

제 조취업지원 대상자 등19 ( )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은  ( " " )① 

다음 각 호와 같다.

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1. 

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2. 

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3. 1

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4. 

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5. 

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  21 22 1 4 5② 

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에게만 실시한다1 .

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  21 2 22③ 
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

제 조취업지원 실시기관20 ( )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. 

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1. , , , 

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ㆍ 또는 공ㆍ사단체 ㆍ  2. 20 ( ) (公 私企業體 公
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). , 200 .私團體

사립학교  3. 

제 조채용시험의 가점24 ( )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 ① 

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
하여야 한다) . 點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1. 10

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. 19 1 1

나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. 19 1 2 4

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. 5

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. 19 1 3

나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. 19 1 5

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 각 시험마  1② 

다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 각 1 , 

과목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1 . , 

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0 ( ) . 換算
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1 2 (③ 「

에 관한 법률 제 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31 , 16 , 」 「 」 「

법률 제 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또는 ㆍ35 , 7 9 5」 「 」 「

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18 22」 

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) 30 (

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) . , 

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  ④ 

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  1 2 , ⑤ 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